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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오류수정사항

P 행 종전의 내용 고침

47 下 10 … 순자산시가의 120% 이상일 것 … 순자산시가의 130% 이상일 것

48 上 7 … 순자산시가_120% … 순자산시가_130%

49 下 3 … 순자산시가의 120% … … 순자산시가의 130% … 

50 下 10  순자산시가
… {           } …
 ×120% 

 순자산시가
… {           } …
 ×130% 

181 上 13 (계획채무상환액 - 계획투자금액②) (계획채무상환액 + 계획투자금액②)

Ⅱ.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

1.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

종전 개정

 소비성서비스업 중 ‘그 밖에 오락 � 유흥 등을 

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

정하는 사업(조특령)’

Î
  F

(신 설)
 F
  F
  F
ü 

 세부범위를 조특칙에서 구체화

 

① 무도장 운영업

②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「관광진흥법(제

5조)」 또는 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(제11조)」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)

③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

④ 마사지업

<개정이유>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의 세부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

다. 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22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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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•출간 후 개정된 법령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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  p.18 上 13 ~ 15행. 아래 내용으로 교체

③ ㉠ 무도장 운영업, ㉡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관광진흥법 또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

별법」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), ㉢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, ㉣ 마사지업(조특

칙 17)

  p.151 上 8행. 아래 내용으로 교체

③  ㉠ 무도장 운영업, ㉡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관광진흥법 또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

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), ㉢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, ㉣ 마사지업(조특칙 

17) 


